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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9드단204315(본소)  이혼 등

2019드단21251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1. 을

2. 병

사 건 본 인 정

변 론 종 결 2020. 6. 3.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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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

조한다.  

  가. 일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8:00까지

  나. 장소와 방법 : 피고(반소원고) 을이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

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

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

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고 한

다)은 이혼한다.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324,1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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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을을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는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이 

있다. 

    2)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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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있었다. 

    3)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하였다. 

    4)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 2.경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고, 2019. 2. 19. 위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어깨를 잡

아 집 밖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5) 원고는 2019. 2. 19. 피고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112신고를 하였

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 중이다. 

    6) 피고 을은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병에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애들하고 당

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반면 피

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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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을이 2019. 2. 19.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11.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

른 문제가 없었고, 2019. 2. 19.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

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

고 병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의 위자료 청구는 모

두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은 파탄시

점인 원고와 피고의 별거시작일 2019. 2. 19.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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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재산분할금 : 20,000,000원(아래 계산식의 결과보다 조금 적은 금액)

    86,615,051원 × 0.45 - 17,833,359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협의 내용, 양육 의지 및 양육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는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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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경제적 능

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년)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2020.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

한다.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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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 거 비  고

원

고

적

극

재

산

1 예금 112,290 2020. 4. 10. 회신

2 예금 2,555,894 2020. 4. 10. 회신

3 해약환급금 3,470,435 2020. 4. 10. 회신

4 해약환급금 6,001,395 “

5 해약환급금 5,889,983 “

6  해약환급금 2,042,637 ‘’

7 해약환급금 921,035 ‘’

8 해약환급금 3,613,293 2020. 4. 13. 회신

소 계 24,606,962

소

극

재

산

약관대출 2,347,160
2020. 4. 10. 회신

일치

약관대출 916,443 ‘’

약관대출 1,220,000 ‘’

약관대출 460,000 ‘’

약관대출 1,830,000
2020. 4. 13. 회신

일치

소 계 6,773,603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7,833,359

피

고

적

극

재

산

1 전세보증금 채권 160,000,000 일치

2 퇴직금 19,911,125 일치  

3 차량 2,730,000
갑12의 1, 

2차량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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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 82,798 2020. 4. 13. 회신

5 예금 300,000 “

6  예금 3,728,186 “

7 해약환급금 4,152,483 2020. 4. 13. 회신

2019. 6. 17.

피고가 계약변경을 원인으

로 지급받음

8
예상 해약환급금

3,813,930 “

9  해약환급금 399,992 2020. 5. 1. 회신 

10 손해보험 1,663,178 2020. 5. 26. 회신

소 계 196,781,692

소

극

재

산

1 전세대출금 128,000,000 일치

소 계 128,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68,781,692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86,615,051


